
초등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등 청구 소송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심]

2021구합☆☆☆☆☆[1심]
사건유형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 외 56명

□□□외 17명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9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3

판결선고일 [1심]2022. 10. 13. 원고패 비  고

사건개요

m 원고들은 ‘22학년도 공립초 교원 임용고시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자로, 제1차 시험 

일부 문항(7개)이 ○○교대 모의고사와 소재, 문제 등이 유사 또는 일치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시험을 치렀고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가 

용이하게 되었음. 이에 원고들은 불합격처분을 받거나, 합격하였더라도 2차 시험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며,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합격처분을 받은 자는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2021. 12. 15.자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행계획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주  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들이 2021. 12. 15.한 각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약

m 이 사건 공고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1차 합격자라는 것을 알리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m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m 피고들 및 참가인이 ○○교대로부터 이 사건 모의고사를 수거하지 않은 것이 출제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대 소속 응시자들의 1차 합격률이 이전 3개년도 

합격률보다 낮고, 전국 교대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배제한다면 임용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음.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